
2025학년도 2학기 학력진단평가   2학년   민사소송법 [OX형] 답안

시험일시 : 2025. 09. 05.(금) 18:00~20:40

출제교수 : 김일룡 교수

번호 정답 출처 [근거적시 요] 이유

1 x 24년 1차 모의

2 ○ 24년 1차 모의

3 x 24년 1차 모의

4 ○ 24년 1차 모의  

5 x 24년 1차 모의

6 x 24년 1차 모의

7 ○ 24년 1차 모의

8 ○ 24년 1차 모의

9 ○ 24년 1차 모의

10 x 24년 1차 모의

11 ○ 24년 1차 모의

12 x 24년 1차 모의

13 ○ 24년 1차 모의

14 x 24년 1차 모의

15 x 24년 1차 모의
지급명령은 확정되더라도 기판력이 없어 시적범위의 제한(차단효)을 받지 

않으므로 확정 전의 사유를 청구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.

16 ○ 24년 2차 모의

17 x 24년 2차 모의

18 x 24년 2차 모의

19 ○ 24년 2차 모의

20 x 24년 2차 모의

21 x 24년 2차 모의

22 ○ 24년 2차 모의

23 x 24년 2차 모의

24 ○ 24년 2차 모의

25 ○ 24년 2차 모의

26 ○ 24년 3차 모의

27 x 24년 3차 모의 법관이 개인적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은 현저한 사실이 아니다.

28 ○ 24년 3차 모의

29 ○ 24년 3차 모의

30 x 24년 3차 모의
음성․영상자료에 해당하는 사실은 문서제출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검증물제
출명령의 대상이다.


